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6의3] <개정 2023. 6. 28.>

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(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)

1.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

가.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

비고

1.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

착하기 전보다 5%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(일산화탄소, 탄

화수소 및 질소산화물)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% 이상 증가해서는 안

된다.

2.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

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3. 요소수를 분사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또는 초대형 승

용차ㆍ화물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

아(NH3)가 10ppm 이하로 배출되게 해야 한다.

나.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

비고: “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”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

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

제1종

배출가스저감장치

입자상물질 또는

질소산화물 80% 이상

3년 또는

16만㎞
CVS-75

모드 또는

ND-13 모드

제2종

배출가스저감장치

입자상물질 또는

질소산화물 50% 이상

3년 또는

8만㎞

제3종

배출가스저감장치

입자상물질 또는

질소산화물 25% 이상

3년 또는

8만㎞

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

교체용

배출가스저감장치

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

오염물질별 배출량 및

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

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
저감효율기준에 적합할 것

제작자동차

배출가스

보증기간의

50%

CVS-75

모드 또는

WMTC

모드



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

말한다.

2.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

구분 저감효율 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

전기엔진 또는

수소전기엔진

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

체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원

동기의 배출가스 기준이 각각 개조

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별표 6의2에

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

기준에 적합할 것

별표 18에

따른

배출가스

보증기간

법 제48조에

따른

인증방법

가스엔진

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

체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

이 해당 자동차가 법 제48조에 따

른 인증을 받은 당시의 별표 17에

따른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

기준에 적합할 것

경유엔진

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

체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원

동기의 배출가스 기준이 각각 개조

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별표 17에

따른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

원동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

합할 것
비고

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기술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엔진의

저감효율기준 또는 보증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 경유자동차를 가스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: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

2. 건설기계의 원동기를 경유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: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


